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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2018. 12. 4(화) /총 2매(본문2)

담당
부서

항공안전정책과 담 당 자
과장 정의헌, 사무관 강동수
∙☎ (044) 201-4244, 4245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과도한 항공산업 제제, 정책 일관성도 실종”보도 관련

□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부과

키로 결정한 과징금의 규모가 각 항공사의 매출에 비해 과하다는 

의견도 있으나,

ㅇ 이는 위반행위의 내용․정도,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

심각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.

ㅇ 다만, 제주항공의 경우,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단 하에 

「항공안전법」에 따라 감경하여 90억원을 부과한 것이며,

*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원(건당

9억원 x 20건)을 1/2 감경한 90억원 부과

ㅇ 진에어의 경우,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

위반행위 총 3건 중 2건에 대하여는 50%를 가중하여 부과키로 

결정한 것입니다.

ㅇ 또한, 과징금의 규모를 결정할 때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매출액

(전년도)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(항공

안전법 시행령 별표 3)도 감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‘17년도 매출액 : 제주에어(약 9,963억원), 진에어(약 8,884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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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보도내용 (12. 4, 파이낸셜뉴스) >

◈ 과도한 항공산업 제제, 정책 일관성도 실종

ㅇ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제주항공(‘18년 11월)과 진에어(’18년 7월)에
대해 내린 과징금 규모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처분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항공안전정책 강동수 사무관(☎ 044-201-424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